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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산 고 등 법 원

창원제1민 사부

결

사       건 (창원)2011나2756  손해 상( )

원고, 항소인 겸 항소인

A 

소송 리인 법 법인 B

고, 항소인 겸 항소인

C 

소송 리인 변 사 D

1 심 결 창원지 법원 2011. 6. 15. 고 2009가합6615 결

변  종 결 2014. 4. 10.

 결  고 2014. 5. 15.

주 문

1. 1심 결  고 소부분  취소 고, 그 취소부분에 해당 는 원고  청구를 

각 다.

2. 원고  항소를 각 다.

3. 소송 용  원고가 부담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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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취지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  고는 원고에게 137,714,500원  그  61,611,310원에 여는 2009. 6. 1.부  

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지는 연 5% , 그 다  날부  다 갚는 날 지는 연 20%  

각  계산  돈  지 라.

2. 항소취지

  가. 원고

    1심 결  아래에  추가  지  명 는 부분에 해당 는 원고 소부분  

취소 다. 고는 원고에게 81,619,142원  이에 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

날부  다 갚는 날 지 연 20%   계산  돈  지 라.

  나. 고

    1심 결  고 소부분  취소 고,  취소부분에 해당 는 원고  청구를 

각 다.

이 유

1.  사실

  가. 원고는 2006. 4. 21. 경남 함안군 〇〇〇 등 별지 부동산 목  재 각 부동산

(이 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다)  취득 다. 원고는 2007. 7. 12. 이 사건 부동산  

공장부지  조 여 3자에게 매도  계획  가지고 있  고  사이에, 원고가 

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 합계 9억 8,700만 원에 매도 는 계약(갑 1 증  1, 이  

‘이 사건 매매계약’이라 다)  체결 는데, 만약 고가 이 사건 부동산  다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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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자에게 매도 게 면 원고는 직  그 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 소 권이

등 를 경료  약속 고, 아래  같  특약사항(이  ’이 사건 특약‘이라 다)  

계약 에 재 다. 

․ 매매대금 실거래 신고는 8억 원으로 한다. 향후 본 특약이 이행되지 않을시 8억 원을 

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.

  나. 원고는 2008. 4. 1. 원 크라는 상  부동산매매업  사업자등  고, 부

동산매매업  다. 고는 그 후 이 사건 부동산  질  변경 여 공장부지  조

다. 고는 2008. 7. 30. 주식회사 평림(이  ‘평림’이라 다)과 사이에, 고가 

이 사건 부동산  합계 17억 원에 평림에게 매도 는 계약  체결 나, 매매

계약 에는 매도인  고  재 지 않고 원고  동 에 원고  재 다. 원고

는 2008. 11. 11. 평림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여 매매를 원인   각 소 권이

등 를 마쳐주었다. 

  다. 원고는 2009. 5. 31. 2008 분 종합소득 를 신고 면 , 이 사건 부동산  양도

가액 17억 원(원고가 평림에게 매도  액)  포함  21억 8,000만 원  부동산매매

업상 매출액  신고 고, 부동산매매업상 용  매출원가 1,578,605,814원, 

매  리  55,191,153원, 업 외 이자 용 200,791,952원  합계 1,834,588,919원

 신고 여, 그에 른 종합소득  102,518,879원  2009. 10. 27. 지 납부 다. 

[인 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 증  1 내지 9 증, 11 증, 15 증, 17

증 내지 19 증  1, 19 증  7 내지 13, 21 증,  1 증  1, 4 증  

2  각 재, 1심 증인 E, F, G  각 증언, 변  체  취지

2. 이 사건 특약  이행청구 부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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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가. 당사자  주장

    원고  주장 , 원고는 고  요구에 라 에 종합소득 를 신고 면  원

고가 평림에게 매도  이 사건 부동산  실거래가가 이 사건 특약에  약   

액인 8억 원  과 는 17억 원인 것  신고 므  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

액  지  가 있다는 것이다. 고  주장 , 이 사건 특약  목   

면탈 는 것이고, 그 불법  도가 매우 커  민법 103조에 라 효이므 , 원

고  청구에  가 없다는 것이다.

  나. 민법 103조에  는 ‘ 사회질  법 행 ’는 법 행  목 인 권리

 내용이 량  풍속 타 사회질 에 는 경우뿐만 아니라, 그 내용 자체는 

사회질 인 것이 아니라고 여도 법  이를 강 거나 법 행 에 사회질

 근간에 는 조건 는 인 가가 결부 써 그 법 행 가 사회질

 질  띠게 는 경우  시 거나 상 에게 알 진 법 행  동 가 사

회질 인 경우를 포함 다( 법원 2009. 9. 10. 고 2009다37251 결 참조). 

    구 조 범처벌법(2010. 1. 1. 법  9919  부 개   것, 이  ‘구 조

범처벌법’이라 다) 9조에 면, 사  타 부  행 써 조 를 포탈 는 

경우 3  이  징역 등에 처 고, 부동산등 특별조 법 8조에 면, 조 부과를 

면  거나 다른 시  간  가격변동에 른 이득  얻 는 목  부동산  

소 권  이  것  내용  는 계약  체결  자가 부  이행  료  

날 이후 그 부동산에 여 다시 3자  소 권 이  내용  는 계약  체결

고자  에는 그 3자  계약  체결  에  체결  계약에 라 소 권

이 등 를 신청 여야 함에도 이를  경우 3  이  징역이나 1억 원 이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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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 에 처 다.

  다. 살 건 ,  인 사실에 면, 이 사건 특약  단  부담에  약

이 아니라,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 고에게 매도 면  고 앞  소 권이 등

를 경료 지 아니  상태  원고가 직  고 부  이 사건 부동산  매  3자

에게 이 사건 부동산  매도  것처럼 신고를 함 써 고는 자신이 부담  양

도소득 를 포탈 고, 원고는 고  양도소득  포탈에 여  가  자신이 부담  

양도소득  일부를 고 부  지  약  것이다. 이 사건 특약  앞  본

 같이 구 조 범처벌법이나 부동산등 특별조 법에  처벌 는 범죄행 를 약

 것  국민  납 를 버리고, 국가   과 권 행사를 해 는 등 

그 불법  도가 매우 크므 , 량  풍속 타 사회질 에 어 효라고 이 

타당 고, 라  원고  주장  이  없고, 고  주장  이  있다.

3. 부당이득  청구 부분

  원고  주장 , 이 사건 특약이 효이 라도,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 양도  인  

소득에 여 고를 신 여  납부 고, 고는 그만큼 부당이득  취

므 , 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  가 있다는 것이다.

  살 건 , 원고가 자신   냄 써 고가 어떠  이익  얻었  인  

만  증거가 없고,  6 증  1 내지 7 증  각 재  변  체  취지를 종

합 면, 고는 이 사건 소송  조사를 고 2013. 10.경 이 사건 부동산  원고

부  매 여 평림에게 매 여 얻  양도소득에  양도소득   가산  합계 

67,719,764원  부과 아 이를 납부  사실이 인  뿐이므 , 원고  주장  이  없

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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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결 

  그 다면 원고  이 사건 청구는 이  없어 이를 각  것인 , 1심 결  이  

일부 결  달리 여 부당 므 , 고  항소를 아들여 1심 결  고 소부

분  취소 고, 그 취소부분에 해당 는 원고  청구를 각 며, 원고  항소는 이  

없어 이를 각  여, 주 과 같이 결 다.

재 장      사 진 철

            사 인

            사 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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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번 부동산 매입가액 취득세 등

1 경남 함안군 〇〇〇 산 ** 임야 ****㎡ 16,442,361원 756,349원

2 같은 〇〇〇 산 ** 임야 ***㎡ 6,867,281원 315,895원

3       “     산 ** 임야 ****㎡ 35,930,998원 1,652,826원

4       “     ** 전 ****㎡ 36,652,062원 1,246,170원

5       “     ** 전 **㎡ 4,613,546원 156,861원

6       “     ** 전 **㎡ 20,802,050원 707,269원

7       “     ** 잡종지 **㎡ 327,668,464원 15,072,750원

8       “     ** 답 **㎡ 1,543,405원 52,476원

9       “     ** 잡종지 **㎡ 22,384,890원 1,029,705원

10       “     ** 잡종지 **㎡ 3,595,082원 165,374원

11       “     **** 답 **㎡ 8,821,760원 299,940원

합 계 485,321,899원 21,455,615원

부동산 목록

      끝.


